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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요 



식품첨가물의 법적 정의 

기 
 
 

존 

개 
 
 
 

정 

기술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설정의 법적 근거 

제7조 

제14조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Toxicological 
review 

Setting  
the ADI 

 반복투여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발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약리시험 등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최대무독성량(NOAEL) 결정 

 결정된 NOAEL에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간의 차이를 고려한 안전계수(safety 

factor; 일반적으로 100)로 나누어 ADI 설정 

 JECFA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DI : Acceptable Daily Intakes (mg/kg·bw/day) 

 NOAEL :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식품첨가물 공전의 구성 



식품첨가물공전의 구성(총칙 및 제조기준) 



식품첨가물공전의 구성(성분규격) 



식품첨가물공전의 구성(사용기준) 



개별 사용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라도 영·유아식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II. 제2. 일반사용기준  나. 의 영·유아식에 

대한 규정을 적용 

식품첨가물공전의 구성(사용기준)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대상 식품, 사용량 및 사용목적 등 사용에 
관한 규정을 설정 관리 

식품첨가물공전의 구성(사용기준)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해당 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 

(예시1) 혼합제제 성분 : 글리세린젖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릴젖산나트륨,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제이인산칼륨, 구연산삼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젤란검, 카라기난, 규산칼슘  

빵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식물성크림, 
난백, 과자, 서류가공품 

고결방지제의 경우, 분말유크림 및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에 1%이하 

(예시2) 혼합제제 성분 : 에리스리톨, 스테비올배당체, 천연착향료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불엿, 
벌꿀에는 사용할 수 없음 

식품첨가물공전의 구성(사용기준) 



식품첨가물 지정 절차 

별표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 사항”에 따라 신청서 및 

자료 제출 



식품첨가물 지정 절차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등 

2018년 시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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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공전 개편 

[기존] [현행] 



보존료,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에 대한 정의 신설 및 품목별 정보 제공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선 



  





식품첨가물공전 개선 



식품첨가물공전 개선 



식품첨가물공전 개선 



 
 

기     존 현    행 

1 Monosodium L-glutamate L-글루타민산나트륨 L-글루탐산나트륨 

2 L-Glutamic acid L-글루타민산 L-글루탐산 

3 Monoammonium L-glutamate L-글루타민산암모늄 L-글루탐산암모늄 

4 Monopotassium L-glutamate L-글루타민산칼륨 L-글루탐산칼륨 

5 -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L-글루탐산나트륨제제 

6 Decanal 데카날 데칸알 

7 Ethyl decanoate 데카논산에틸 데칸산에틸 

8 Decanol 데카놀 데칸올 

9 Methyl cellulose  메틸셀룰로오스 메틸셀룰로스 

10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11 Calcium carboxymethylcellulose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12 Sodium carboxymethyl Starch 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13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14 Methylethylcellulose 메틸에틸셀룰로오스 메틸에틸셀룰로스 

15 Ethyl cellulose 에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스 

16 Hydroxypropyl cellulose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17 Cellulose, microcrystalline 결정셀룰로오스 결정셀룰로스 

18 Cellulose, powdered 분말셀룰로오스 분말셀룰로스 

19 Microfibrillated cellulose 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 미세섬유상셀룰로스 

20 Sodium saccharin  삭카린나트륨 사카린나트륨 

식품첨가물공전 개선 



 
 

기   존 현   행 

21 D-Sorbitol  D-소르비톨 D-소비톨 

22 D-Sorbitol solution  D-소르비톨액 D-소비톨액 

23 Sorbic acid  소르빈산 소브산 

24 Potassium sorbate 소르빈산칼륨 소브산칼륨 

25 Calcium sorbate 소르빈산칼슘 소브산칼슘 

26 Adipic acid  아디핀산 아디프산 

27 L-Arginine  L-아르기닌  L-아르지닌 

28 Sodium L-ascorbate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L-아스코브산나트륨 

29 Calcium ascorbate L-아스코르빈산칼슘 L-아스코브산칼슘 

30 Ascorbyl palmitate L-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31 Ascorbyl stearate L-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L_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 

32 L-Asparagine L-아스파라긴 L-아스파라진 

33 L-Aspartic acid L-아스파르트산 L-아스파트산 

34 Asparaginase 아스파라기나아제 아스파라지나아제 

35 Erythorbic acid 에리쏘르빈산 에리토브산 

36 Sodium erythorba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에리토브산나트륨 

37 Ethyl octanoate 옥타논산에틸 옥탄산에틸 

38 

39 

Carmine 

 

카르민 

삭카린나트륨제제 

카민 

사카린나트륨제제 

식품첨가물공전 개선 



식품첨가물공전 개선 



최근 개정 사항 
(식약처 고시 2018-53호, ’18.6.29) 

(식약처 고시 2018-71호, ’18.9.28) 

(식약처 고시 2018-84호, ’18.11.01) 



1 고시 2018-53호(’18.6.29) 



1 고시 2018-53호(’18.6.29) 



1 고시 2018-53호(’18.6.29) 



1 고시 2018-53호(’18.6.29) 



1 고시 2018-53호(’18.6.29) 



2 고시 2018-71호(’18.9.28) 



2 고시 2018-71호(’18.9.28) 



2 고시 2018-71호(’18.9.28) 



3 고시 2018-84호(’18.11.1) 



가금류 등 축산물의 도축단계에서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하여 사용 

   (기존 살균제는 단백질이 있는 환경에서 미생물 제어가 힘듬) 

과산화초산은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되어 안전성 우려가 없음 

3 고시 2018-84호(’18.11.1) 

과산화초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살균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려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시 2018-84호(’18.11.1) 



입국에 사용되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색, 맛, 향 등 다양한 품질의 전통주 

제조가 가능 

황국균 등 다양한 균주를 이용한 입국을 제조할 수 있도록 산도 기준 삭제 

3 고시 2018-84호(’18.11.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

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용기∙ 
포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설정의 법적 근거 

∙

∙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제9조 
제1항 

∙
제14조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구성 

Ⅱ. 공통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공통제조기준, 
공통규격, 용도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 및 
적부판정,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보존 및 유통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각 재질의  

 관리항목에 대한 시험법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Ⅰ. 총 칙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목적, 수록범위 및 구성 

Ⅲ. 재질별 규격 

 합성수지제(38종),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 

 종이제 등에 대한 각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구성 

1. 공통제조기준 

 

1. 목적 / 2. 수록범위 / 3. 구성 

 합성수지제 등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구성 

• 제조시설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 원재료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착색료 사용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시 식품위생법 상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약, 유리 또는 법랑에 녹이는 방법, 그 밖에 식품에 혼입할 우려가 없는 방
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공통 재질규격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
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구성 

1. 합성수지제(39종) 

2. 가공셀룰로스제 

3. 고무제  

4. 종이제 

5. 금속제 

6. 목재류 

7.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8. 전분제 

 

재 질 명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아릴설폰(PASF)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폴리아릴레이트(PAR) 

폴리스티렌(PS)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HBP)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불소수지(FR) 

페놀수지(PF) 폴리페닐렌에테르(PPE) 

멜라민수지(MF) 이오노머 수지 

요소수지(UF)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VA) 

폴리아세탈(POM)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MABS) 

아크릴수지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 

폴리아미드(PA) 에폭시수지 

폴리메틸펜텐(PMP)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에테르설폰(PES) 

폴리비닐알콜(PVA)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폴리우레탄(PU) 폴리이미드(PI) 

폴리부텐(PB-1)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공중합체(ABS) 및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공중합체(AS) 

폴리락타이드(PLA) 

폴리메타크릴스티렌(MS)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PBSA) 및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PBS)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경화폴리에스터수지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구성 

 폴리카보네이트(PC) 

 잔류규격 (mg/kg)  

 아민류 : 1 이하 

 용출규격 (mg/L)  

 납 : 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총용출량 : 30 이하 

  비스페놀  A(페놀 , 비스페놀  A,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 ) 2.5 이하                    

(다만, 비스페놀 A는 0.6 이하) 

 디페닐카보네이트 : 0.05 이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및 WTO 통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개정고시 

검 토 

국·내외 의견수렴 

심 의 

자체규제심사 

규제심사 

민원인 신청서 제출 또는  

제·개정 필요성  



3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최근 개정 사항 

식약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 현행 30 mg/L →  2.5 mg/L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기준 개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국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 사용가능 

 셀로판제, 종이제의 명칭 및 정의 등 개선 

  - 「셀로판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및 가공지제」→「종이제」 

 특정용도 기구 등에 대한 용출규격 개선 

  - 반응성이 낮은 기체첨가물에만 접촉하는 금속제 기구의 용출규격 제외 

  - 특정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구의 경우 해당 침출용매만 사용 가능 

 시험법 적용원칙 개선, 용어 및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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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 제2017-109호 (2017. 12. 26.] 

 (기존) 히드록시안식향산, 방향족디카보네이트, 방향족디올의 공중합물질 함유율이 50% 이

상인 합성수지제 → (개정) 3-히드록시부티르산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 

 (기존)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PBSA)  → (개정) 부틸렌숙시네이트-아

디페이트 공중합체(PBSA)  및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PBS) 

 (정의) 히드록시안식향산, 방향족디카보네이트, 방향족디올의 공중합물질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최근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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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과 축산물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통합 

  - 축산물용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이관 통합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관리대상에  

     ‘축산물용 기구 및 용기·포장’도 포함되도록 개정함 

  -  ‘축산물용 기구 등의 공통제조기준’ 신설 

  -  ‘축산물용 기구 등의 용도별 규격’ 신설 

식약처 고시 제2018-11호 (2018. 2. 27. 고시 / 2019. 1. 1. 시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근거 : 식품위생법 제9조)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 

    (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 

통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최근 개정 사항 



Food Additives Standard Division, MFDS 


